
문제 1.
1. 1문단에서 (나)를 총 4가지로 분류하셨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언어규범의 파괴로 인한 두가
지 부류로만 나눠주셨어도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비교가 아닌 ‘대응적 비교’입니다. 결
과적으로 제시문 가-1,2 의 주장에 따라 (나)를 분류하라는 의도에요. 따라서 가-1,2 의 공통 
주제인 ‘규범’을 기준으로 (나)를 나누는 것이 의도이고 이 외적인 명사화, 새로운의미 등등은 
사실상 의미없는 진술입니다.
2. 1번지적에서 지적한대로 대응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답안에서 기준은 (나)를 기준
으로 (가)의 내용을 끌어오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설정되 있습니다. (가-1~2)를 기준으로 
(나)를 보셨어야 되요.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규범의 파괴로 인
한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오류입니다.
3. 전체적으로 발문을 이해하지 못한 답안 서술로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간 답안입니다.
논리상의 오류는 크게 없으나, 발문상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관적 개입은 플러스 알파
적 요소로 써주셔야 좋은 답안입니다.

문제 2.
1. 일단, 첫 문단부터 표에대한 해석을 해야되는데 이 문제또한 (다)를 통해 (라)를 보는 것이 
발문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1문단은 (다)에 대한 서술을 해주셨어야 해요. 기준 
제시문을 설정해야 (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2문단 대응에서 (다)에 대한 설명없이 바
로 대응이 들어가 버려 어색합니다.
2. “법시험 성별 지원율에 대한 구체적 법률의 존재 유무와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기서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구체적 법률까지 사용한 점은 좋으나, 사실 네덜란드가 
언급은 되지 않았을 뿐 법률이 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
죠. 뭐, 추측은 가능하므로 사실 큰 문제는 없으나 다른 문제를 서술하실 때 이와 같은 추측
성 답안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국가는 없는 반면 B국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A국가의지원자 성비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인 법률이 없는 경우 그 사안과 관련된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혹은 다른 외부요인에 의
해 조금씩 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여기서 A국가도 구체적 법률이 없다고 ‘추측’하셨는데 기준 제시문과 대응 제시문 모두 
제시되지 않은 ‘법률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4.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는 법률X -> 사회변화 한국 법률O -> 사회변화 X로 보셨는데, 미국
은 법률이 있음에도 사회가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논지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